
변경대비표 
1. 펀드명 : 하나UBS 클래스원오토시스템증권투자신탁(제3호)[주식혼합] 

 

2. 변경내용 

- 운용역 변경 

- 해지사유 변경 

 

3. 대비표 

- 집합투자규약 

구  분 변경전 변경후 

제45조(집합투자기

구의 해지) 

① (생략) 

1~2. (생략) 

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

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

 

 

 

②~③ (생략) 

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(이하생략) 

① (현행과 같음) 

1~2. (현행과 같음) 

3.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

원 미만인 경우 

4.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

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

②~③ (현행과 같음) 

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(현

행과 같음) 

부 칙 (신    설) 

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1년 1

월 일부터 시행한다. 

(해지사유 변경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- 투자설명서/간이투자설명서 

구  분 현  행 변 경(안) 

<변경전> 

(2009 년 11 월 22 일 기준) 

운용현황 

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

집합투자기구수 

다른운용 

자산규모 

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

신인준 1976 대리 37 개 5,203 억 

- Univ of Michigan, Ann  

Arbor 금융공학 석사 

- 한화증권 금융공학팀 

1.5 년 

- (현)하나 UBS 자산운용  

투자공학팀 3 년  

제 2 부 

5. 운용전문인력에 

관한 사항 

<변경후> 

(2011 년 1 월 11 일 기준) 

운용현황 

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

집합투자기구수 

다른운용 

자산규모 

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

진형보 1962 팀장 18 개 6,739 억 
- 연세대 경영학 석사 

- 파생상품 등 18 년 
 

제 2 부 10. 

다. 

기타투자위험/집합

투자기구 해지위험 

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

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

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

있습니다. 

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

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

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

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

 

제 5 부 2. 

나. 임의해지 

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

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

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

/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
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

미달하는 경우 

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

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

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

/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

50 억원 미만인 경우 / 설정하고 1 년이 

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

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

제 5 부 3. 

나. 수시공시 

(2)수시공시 

 

 

 

<신설> 

 

 

 

 

 

(2)수시공시 

8)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

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

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

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

9)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

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

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

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

있다는 사실 

 


